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

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3. 3. 2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3. 2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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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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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

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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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84972 

A 85268 

C1 85269 

C2 94036 

C3 94047 

C4 94048 

C5 94069 

Ce 95187 

Cp 24712 

W 94308 

I 1887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

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

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5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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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84972 

A 85268 

C1 85269 

C2 94036 

C3 94047 

C4 94048 

C5 94069 

Ce 95187 

Cp 24712 

W 94308 

I 1887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8.06.27 -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08.10.22 - 주된 투자대상을 ‘국내주식’으로 구체적으로 명기 

2009.03.12 - 채권신용평가등급 변경 [BBB- → BBB+] 

2009.04.15 
- 채권신용평가등급 변경 [BBB+ → A-] 

- 어음신용평가등급 변경 [A3- → A2] 

2009.05.01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 W 클래스 추가 

2009.05.27 - Ce 클래스 및 Cp 클래스 추가 

2009.12.22 - I 클래스 추가 

2010.03.15 - I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집합투자기구 추가) 

2010.05.03 - C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0.07.20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지사유 변경 

2010.10.25 
- C클래스 판매보수 CDSC적용에 따른 C2, C3, C4, C5클래스 신설 

- Ce클래스 판매보수 정률식 적용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 

2011.01.07 
- I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납입금액 1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2012.07.02 

- I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외국법인 추가) 

- ERISA관련 투자자 관련 내용 추가 

-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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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I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0 층 (여의도동)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3.2.28. /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정인기 1971년 

책임 

운용역 

(상무) 

6 921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 

경력 
97.07 ~ 02.08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02.09 ~ 04.11  신영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팀  
04.11 ~ 09.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10.01 ~ 11.05  대우증권 Prop. Trading 부  
11.05 ~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안홍익 1976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13 4,952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경력 
03.01~05.06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6~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이무영 1981년 

부책임 

운용역 

(과장) 

6 921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경력 
07.12~10.07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운용2팀 
10.07~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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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3 본부 3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운용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성  명 운용기간 비  고 

계상현 2009.05.28 ~ 2009.12.16 - 

황성택 2009.12.17 ~ 2012.12.6 - 

안홍익 2009.12.17 ~ 현재 - 

정인기 2012.7.2 ~ 현재 운용전문인력 추가 

이무영 2012.12.7 ~ 현재 운용전문인력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가입자격 

A 클래스 (펀드코드 : 85268)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1 클래스 (펀드코드 : 85269)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클래스 (펀드코드 : 94036)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3클래스 (펀드코드 : 94047)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4클래스 (펀드코드 : 94048)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5클래스 (펀드코드 : 94069)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e 클래스 (펀드코드 : 95187)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Cp 클래스 (펀드코드 : 247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한 근로자 

W 클래스 (펀드코드: 94308)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I 클래스 (펀드코드: 18879) 집합투자기구,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A Ce W Cp C1~C5 I 

트러스톤칭기스칸 

증권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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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국내에서  
상장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

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

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

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8)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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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
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

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안안정증권, 정부

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ㆍ양도성 예금증

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ㆍ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

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
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
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투자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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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

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이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

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2% 

-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에서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6) 집합투자업자

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4),5)-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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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Top-down 분석(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추정을 통하여 기업의 평가가치(valuation) 분석 및 기업의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펀드 운용에서 위험은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로 정의하고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 없는 주가의 등락을 초과수익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연간 

2,000회 이상의 기업탐방, 세미나, 회의 등 현장 중심의 리서치 활동으로 기업의 기초여건(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를 감지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국내증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지수는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는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

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투자한 지분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시장흐름에 
탄력적인 
대응 

Macro 
분석 

+ 
Bottom 

Up 

Team 
Approach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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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

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

종 구성 및 종목 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

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

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

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

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

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

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

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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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

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편입비율이 집합투

자규약상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원금비보장형)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 

2등급 높은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상 30%이상 60%미만인 증권집합투자

기구 

 인덱스형 증권집합투자기구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원금비보장

형)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 

3등급 중간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30%미만인 증권집합투자

기구 

 회사채(BBB+등급~BBB-등급)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장내차익거래용 증권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주)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음 

 

 

2등급 

높은 위험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위험 

기대수익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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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② C1클래스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③ C2클래스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④ C3클래스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⑤ C4클래스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⑥ C5클래스 :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⑦ Ce클래스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⑧ Cp클래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⑨ W클래스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⑩ I클래스 : 집합투자기구, 외국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미국ERISA관련 투자자 

①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ERISA관련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지정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판매회사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ERISA”라 한다)에 의해 선관주의의무와 

특정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나)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

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자자 

다) 가) 또는 나) 투자자의 자금을 일부라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자자 

라)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의 동일 종류 지분증

권(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ERIS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가) 내지 다)의 투자자가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 ERISA관련투자자는 투자할 수익증권의 종류와 투자금액 등을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

전에 반드시 합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회사는 ERISA에서 규정한 25% 테스트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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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D D+1 D+2 

      

      

자금납입일 
15 시(오후 3 시)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자금납입일 
15 시(오후 3 시)이후 

 
기준가격 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 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

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

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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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

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

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구분 지급비율 부과시기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 없음 -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

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

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

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

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

탁 수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

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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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

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

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 

실제 

기준가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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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할 수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

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A C1 C2 C3 C4 C5 Ce Cp W 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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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

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

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27~2012.06.26] 

주 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

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27~2012.06.26] 

주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

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A C1 C2 C3 C4 C5 W Cp I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0.75 

매 
3개월 
후급 

판매 
회사 
보수 

20121025-

20131024 
0.900 1.500 1.350 1.220 1.100 1.000 0.000 0.850 0.03 

1.100 

20131025 

이후 
1.000 

신탁회사 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기타비용 0.003  0.003 0.003 0.003 0.002 0.003  0.001 0.003 0.003 0.003 
사유 

발생시 

총 
보수 
비용 

20121025-

20131024 
1.700  2.300  2.150  2.020  1.899  1.800  0.798  1.650  0.830  

1.900  

 
20131025 

이후 
1.800  

증권거래비용 0.30 0.32 0.30 0.28 0.24 0.21 0.26 0.30 0.29 0.30 
사유 

발생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클래스 277 647  1,042 2,146 

C클래스 242 697 1,124 2,282 

Ce클래스      210 616 1,035 2,204 

Cp클래스  87 272 473 1,053 

W클래스 84 263 456 1,016 

I클래스 87 272 473 1,053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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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ㆍ비용을 누계액

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ㆍ비

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

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A 클래스와 C 클래스의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9 개월이며 A 클래스와 Ce 클래스의 총보수ㆍ비용

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C 클래스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

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으며 Ce 클래스는 2013 년 10 월 24 일까지 매년

0.1%씩 인하되어 최종 판매보수가 1%가 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2011 년 10 월 25 일 이후 매입

한 후 10 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인하되는 보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

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

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1) 환급비율:(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0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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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

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

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

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

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

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 받게 됩니다.    

4) 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과세율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혜택 시행일(2008.10.20)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

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 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 비과세)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

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 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①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혜택 시행일(2008.10.20)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개인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

를 하는 모든 개인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1.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혜택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2. 세제혜택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②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연간 1,200 만원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④ 소득공제 비율 

 1.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2.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3.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⑤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1.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2.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2010.7.1~ 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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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2009.1.1  2009.7.1  2009.12.31  2010.6.30  2010.12.31  2011.6.30  2011.12.31  2012.06.30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차분 

20%소득공제 

2년차분 

10%소득공제 

3년차분 

5%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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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

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5기( 2011.06.27 - 2012.06.26 ) 회계기간 미경과 해당없음 

제4기( 2011.06.27 - 2012.06.26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3기( 2010.06.27 - 2011.06.26 ) 삼일회계법인 적정 
 

□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4기 제3기 

( 2012.12.26 ) ( 2012.06.26 ) ( 2011.06.26 ) 

운용자산 781,724,853,569  753,230,804,027  752,450,138,611  

  증권 781,695,996,140  753,220,013,650  750,751,459,10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8,857,429  10,790,377  1,698,679,51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813,226,963  7,512,615,709  20,811,890,750  

자산총계 789,538,080,532  760,743,419,736  773,262,029,36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922,709,644  9,174,974,302  20,326,044,240  

부채총계 7,922,709,644  9,174,974,302  20,326,044,240  

원본 808,928,814,310  869,824,681,359  610,089,017,056  

수익조정금 -5,799,666,293  -16,302,809,754  32,682,067,471  

이익잉여금 -21,513,777,129  -101,953,426,171  110,164,900,594  

자본총계 781,615,370,888  751,568,445,434  752,935,985,121  

손익계산서 

항       목 
제5기 제4기 제3기 

( 2012.06.27 - 2012.12.26 ) ( 2011.06.27 - 2012.06.26 ) ( 2010.06.27 - 2011.06.26 ) 

운용수익 93,845,323,294  -90,064,500,359  110,181,751,504  

  이자수익 61,763,944  254,316,713  323,937,792  

  배당수익 323,717,000  8,144,124,170  6,672,192,715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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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평가차익(손) 93,459,842,350  -98,462,941,242  103,185,620,997  

기타수익 53,517,285  111,399,461  0  

운용비용 5,783,715,704  11,839,534,404  0  

  관련회사 보수 5,783,715,704  11,839,534,404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8,004,106  160,790,869  16,850,910  

당기순이익 88,037,120,769  -101,953,426,171  110,164,900,594  

매매회전율(%) 46.86  116.71  247.19  

주)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8,594  7,545  2,442  2,342  3,097  2,980  7,939  7,845  

2011.06.27-2012.06.26 6,101  6,101  8,557  8,091  6,064  5,746  8,594  7,545  

2010.06.27-2011.06.26 2,954  2,954  8,295  10,050  5,148  6,191  6,101  7,529  
 

나.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A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3,957  3,412  616  564  945  882  3,627  3,493  

2011.06.27-2012.06.26 3,038  3,038  2,516  2,330  1,597  1,468  3,957  3,412  

2010.06.27-2011.06.26 1,881  1,881  3,046  3,349  1,889  2,140  3,038  3,690  
 

다.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1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81  70  49  45  83  77  47  45  

2011.06.27-2012.06.26 543  543  450  420  911  830  81  70  

2010.06.27-2011.06.26 866  866  1,395  1,525  1,718  1,968  543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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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2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792  680  148  131  517  477  423  405  

2011.06.27-2012.06.26 784  784  1,307  1,199  1,299  1,194  792  680  

2010.06.27-2011.06.26 0  0  1,227  1,437  443  538  784  948  
 

마.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3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898  772  501  463  463  432  935  896  

2011.06.27-2012.06.26 185  185  1,066  975  353  321  898  772  

2010.06.27-2011.06.26 0  0  214  259  29  34  185  224  
 

바.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4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127  109  229  215  101  95  255  245  

2011.06.27-2012.06.26 0  0  150  135  23  21  127  109  
 

사.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5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0  0  16  18  1  1  15  17  
 

아.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e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165  142  22  20  43  40  144  138  

2011.06.27-2012.06.26 130  130  116  108  80  74  165  142  

2010.06.27-2011.06.26 82  82  146  161  98  112  13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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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W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12  10  1  1  2  1  11  11  

2011.06.27-2012.06.26 1  1  11  11  1  1  12  10  

2010.06.27-2011.06.26 1  1  2  2  1  1  1  2  
 

차.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Cp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12  10  1  1  4  4  9  8  

2011.06.27-2012.06.26 8  8  4  4  0  0  12  10  

2010.06.27-2011.06.26 4  4  4  4  0  0  8  9  
 

카.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I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06.27-2012.12.26 2,654  2,310  918  884  951  913  2,622  2,558  

2011.06.27-2012.06.26 1,482  1,482  1,800  1,480  627  387  2,654  2,310  

2010.06.27-2011.06.26 213  213  1,272  1,506  3  3  1,48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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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

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2.72 2.17 

9.49 

15.53 

-3.26 

-0.33 

5.52 

2.92 

(5)

0 

5 

10 

15 

20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08.06.27 

~13.03.18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펀드[주식] 2.72  2.17  9.49    15.53  

A 클래스 1.01  0.44  7.68    13.69  

C1 클래스 0.53  -0.11  7.08    12.98  

비교지수 -3.26  -0.33  5.52    2.92  

C2 클래스 0.56  -0.03      2.91  

C3 클래스 0.69  0.10      3.05  

비교지수 -3.26  -0.33      1.54  

C4 클래스 0.80        -1.98  

비교지수 -3.26        -3.44  

C5 클래스         12.28  

비교지수         8.27  

Ce 클래스 0.75  0.13  7.31    11.75  

비교지수 -3.26  -0.33  5.52    9.08  

W 클래스 1.93  1.35  8.64    10.22  

비교지수 -3.26  -0.33  5.52    6.05  

Cp 클래스 1.05  0.46  7.69    7.98  

비교지수 -3.26  -0.33  5.52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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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클래스 1.88  1.31      7.59  

비교지수 -3.26  -0.33      4.60  

주 1) 설정일 

A, C1 클래스 : 2008 년 6 월 27 일 / C2, C3 클래스 : 2010 년 1 월 25 일 / C4 클래스 : 2011 년 6 월 27 일 / 

C5 클래스 : 2012 년 6 월 27 일 / Ce 클래스 : 2009 년 6 월 2 일  / W 클래스 : 2009 년 10 월 6 일 /  

Cp 클래스 : 2010 년 3 월 12 일 / I 클래스 : 2010 년 4 월 12 일 

주 2) 비교지수 : KOSPI×100%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

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09.03.19 

~10.03.18 

08.06.27 

~09.03.18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펀드[주식] 2.72  1.62  25.74  61.03  -6.37  

A 클래스 1.01  -0.13  23.76  58.71  -7.43  

C1 클래스 0.53  -0.74  23.05  57.64  -7.98  

비교지수 -3.26  2.69  18.26  43.18  -31.89  

C2 클래스 0.56  -0.62        

C3 클래스 0.69  -0.48        

비교지수 -3.26  2.69        

C4 클래스 0.80  -4.18        

비교지수 -3.26  -2.70        

Ce 클래스 12.28          

비교지수 8.27          

W 클래스 0.75  -0.49  23.26  23.40    

비교지수 -3.26  2.69  18.26  18.38    

Cp 클래스 1.93  0.78  24.82      

비교지수 -3.26  2.69  18.26      

I 클래스 1.05  -0.12  23.74      

비교지수 -3.26  2.69  18.26      

주 1) 비교지수 : KOSPI×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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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2.12.26 현재/단위:억원,%]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자산 구성 현황 7,802  15  56  7,873  

자산총액대비 비중 99.10 0.19 0.71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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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02-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06억원 

주요주주 황성택(54.02%), 김영호(6.00%), 이민주(5.91%) 

이해관계인 

(2013.2.28 기준) 
국민은행 : 당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4.20%를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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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 설립 

2005.09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연금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6.12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우정사업본부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7.06  순이익 1% 사회환원 이행 결의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12  “2009 머니투데이-모닝스타 펀드대상 펀드부문 루키상 

2010.02  “국내 기관투자가 선정 우수운용사 상(2009 ZEROIN FUND AWARDS)”   

국내 주식형부문 수상  

        “2009 매경 한국펀드대상” 수상 : 국내 액티브 부문 우수 자산운용사 선정 

          “20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선정 우수 위탁운용사” : 국내주식 위탁부문  

2010.06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국민연금 주식형 우수 운용사 선정 

2010.11   “2010 헤럴드경제 펀드 대상 ” 수상 : 최우수 국내펀드 부문 

2012.04   “Best Fund House for Korea” by Asian Investor 

2013.01   “한국경제-KBP펀드평가 2013 대한민국 펀드대상” 주식부문 베스트 운용사 

2013.02   “매일경제- FnGuide 제12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 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대형사)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

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

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

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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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 14기 (2012.3.31) 제 13기 (2011.3.31) 

1. 현금및예치금 13,567    11,748  

2. 유가증권 15,949    15,876  

3. 대출채권 623    627  

4. 유형자산 556    803  

5. 기타자산 8,623    8,576  

자산총계 39,318    37,630  

1. 기타부채 3,126    6,876  

부채총계 3,126    6,876  

1. 자본금 10,600    10,600  

2. 자본잉여금 219    219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  -455  

4. 이익잉여금   25,369    20,448  

5. 기타의 자본항목 -33  -58  

자본총계   36,192    30,754  

부채와 자본 총계   39,318    37,630  

영업수익   20,832    21,726  

영업이익   9,882    11,558  

당기 순이익   7,453    8,490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13.2.28.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수탁고 78,862 475 7,878 405 87,62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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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사연혁 www.kbstar.com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

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

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

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당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신한아이타스에서 외환펀드서비스로 변경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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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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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

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

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

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

의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

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

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

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

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

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

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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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

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

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

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

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

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

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

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

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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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

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

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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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

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

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

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

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접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0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

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의 본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

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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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

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

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

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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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